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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투자신탁명: 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월드 Big 4 4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 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주식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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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요변경내용:  
-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(외국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등) 
- 기재 수정 등 

 
▶ 정정요구・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 
 
▶ 변경내용: 
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월드 Big 4 4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 

항 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투자목적 및 
투자전략 

글로벌 투자설명서 
갱신 반영(외국 
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변경) 

피델리티펀드 - 미국성장펀드 피델리티펀드 - 미국주식펀드 

 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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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요변경내용:  

-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(외국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등) 
- 기재 수정 등 

 
▶ 정정요구・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 
 
▶ 변경내용: 
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
항 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투자목적 및 
투자전략 

글로벌 투자설명서 
갱신 반영(외국 
집합투자기구의 명칭 
변경) 

피델리티펀드 - 
미국성장펀드(Fidelity Funds - 
American Growth Fund) 

피델리티펀드 - 
미국주식펀드(Fidelity Funds - US 
Equity Fund) 

 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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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요변경내용:  

- 정보 업데이트 
- 기재 수정 등  

 
▶ 정정요구・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 
 
▶ 변경내용: 

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
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 

항 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운용전문인
력 

정보 업데이트 운용 현황 등 (업데이트) 

 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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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요변경내용:  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
- 정보 업데이트 
- 기재 수정 등  

 
▶ 정정요구・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 
 
▶ 변경내용: 
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(주식) 
항 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표제부 기재 수정 (…) 
집합투자증권은 ｢예금자보호법｣
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
실적배당상품이며, (…) 
 

(…) 
집합투자증권은 ｢예금자보호법｣
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
실적배당상품으로서, (…) 
 

운용전문인
력 

정보 업데이트 운용 현황 등 (업데이트) 

투자자 
유의사항  
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
반영 
 
기재 수정 
 

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
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
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
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
효율적인 자산운용이 
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
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
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
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
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
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
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
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
50억원 미만인 경우 
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
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
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
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
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
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
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
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
확인할 수 있습니다. 
ㆍ기타 ‘투자결정시 유의사항 
안내’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 

 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 


